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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거대해진 플랫

폼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

해, 세계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규제와 관련된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1) 기술 통제 2) 마켓 통제 3) 이용자 통제 4) 데이터 통제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규제 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틀을 제시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써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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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elerates, the influence and proportion of Internet platforms in the

national economy is gradually increasing. As a result,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iscussing the

need for regulations to control their influence on the giant platform companies while preparing polici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Internet platform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ssues of regulatory-related discussions on Internet platform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 a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need and intensity for regulation, by introducing

four anti-competitive behavior of Internet platforms as follows: 1) technical control 2) market control 3) user

control 4) data control.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Internet platforms as strategic asse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vides the direction of regulatory actions for the domestic platforms.

Ⅰ. 서 론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재화, 서비스 및 콘텐

츠가 생성 및 유통되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이용자간가치의교환및소통의기반을제공하

는 장소를 의미한다[1,2]. 인터넷 플랫폼은 “인터넷”과

“플랫폼”의합성어로인터넷상에서작동하는, 혹은디

지털 재화 및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양면 또는

다면 시장의 형태로 여러 이용자가 생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중계자

(matchmaker)로 정의하고 있다[3-5].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 플랫폼은

범세계적인 산업 및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인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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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태까지도극적으로변화시켜왔다[6]. 최근 4차산

업의발전으로인터넷플랫폼은한국가의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금노 외

(2016)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은 총 시장 가치 4조

3천억 달러와 최소 130만 명의 직접 고용과 다른 수

백만명의간접고용기반을가진중요한경제세력이

되었다[7]. 이처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국가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시장은 네트워크효

과, 전환비용, 규모의 경제등의 특성으로 진입장벽과

시장 집중도가 높은 승자독식의 구조를 보이기 때문

에[8-10], 한번시장을장악하면지배력을지속할수있

어 국가 간 경쟁에서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으로 인

해 소셜네트워크(SNS), 인터넷 검색, 온라인 광고 등

의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여 발생하는 지배력 남용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8]. 이들 사업자

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제

거하는 등의 반경쟁 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

려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비

롯한 글로벌 정상들의 회의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

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유

럽연합(EU)의 경우 2020년 이후 디지털 부문에서의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DMA(디지털 시장법)1)

과 온라인상의 콘텐츠와 이용자 기본권 보호 등과 같

은사업자의책임을 조정하기위한 DSA(디지털서비

스법)2)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

속력을 가지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왔다[11,12]. 미국

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디

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보고서3)’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거대 정

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3)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https://judiciary.house.gov/uploadedfiles/compe

tition_in_digital_markets.pdf

보통신(IT) 기업의 경쟁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데 초

점을둔법안 5개를제안했으며 같은달 24일 5개법

안 모두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2G(CDMA)와 초고속인

터넷을 상용화하는 등, 인터넷 시장을 선도해왔다[13].

이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독자적이고 다양한

규제논의가이루어져왔다. 하지만최근글로벌거대

플랫폼의국내진출과함께대두된과세, 인터넷무임

승차 논란 등의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

는과정에서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및형평성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정부는인터넷플랫폼에대한논의과정에서

새로운혁신을위해잠재적인시장참여자들과의경쟁

을제거하는반경쟁적행위를제한하면서도[9] 국가경

쟁력과 형평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생태계 핵심

주체로 등장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세계 주요국에

서진행되는규제논의의쟁점을분석하고, 이를바탕

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구분

함으로써 바람직한 규제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동시에인터넷플랫폼이국가경쟁력을위

한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플

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

시한다.

Ⅱ.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논의 주요쟁점

최근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전 세

계 주요국은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

을 점검하고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보고서를출간해왔다 (대표적인법안과관련보

고서는 표 1 참고). 해당 문건을 종합하면, 인터넷 플

랫폼과 관련된주요 쟁점을 1) 데이터 역할과 외부성,

2) 알고리즘 투명성, 3) 인수합병에 대한 허가, 4) 인

앱결제, 5) 글로벌 플랫폼 과세 등의 다섯 가지로 나

누어볼수있다. 본장에서는위와같은다섯가지쟁

점을 중심으로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논의의

흐름을 분석한다.

2.1 데이터 역할과 외부성
European Commission(2019)에 따르면 인터넷 시

장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집, 축적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산업의 생태

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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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ing

agency
Documents

G7
Conference on Competition and the

Digital Economy

UK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FTC

Hearing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European

Commission

Competi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MA(Digital Market Act)

DSA(Digital Service Act)

Germany Competition Law Commission 4.0

Canada

Canada’s Digital Charter in Action: A

Plan by Canadians, for Canadians

Competition Law and the Digital

Economy in Canada: Key Issu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FTC
Study Group on Data and Competition

Policy

표 1. 인터넷 플랫폼 관련 주요 문건
Table 1. Key Internet Platform Documents

온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데이터는 자

원이라고 할 수 있다[14]. Nuccio, M & Guerzoni,

M(2019)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의 역할로 인터넷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용자 행

동을 파악하고 특성을 예측하는 데에서 디지털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다[15]. 따라서 경우에 따라 데이터의

소유는진입장벽으로작용하여경쟁을저해하거나, 시

장에서 지배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이

동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독점 라이센싱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데이터와 관련한 인터넷

플랫폼의시장지배력을통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영주 & 채정화(2020) 또한플랫폼은자신이수집한

데이터에 다양한 경로와 서드파티로부터 얻은 데이터

를 통해 결합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창출하기때문에인터넷플랫폼이보유한정보

의양과질, 그리고서드파티로부터제공받는정보에

따라 플랫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16].

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이고 이를 통한 외부성(Externality)이 생

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일부 급

진적 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유한 데이터에 대

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즉, 특정

플랫폼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타 경쟁자들이 데이터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것은곧잠재적 경쟁자 제거,

이용자의 이동을 막는 등의 시장 경쟁 저해로 이어질

수있다는주장이다. 반면거대플랫폼사업자의경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데이터에 대

한 저작권은 플랫폼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독일연방 경제 기술부(2019)는 ‘경쟁법

4.0’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

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주장하고있다[19]. 특히, 최근금융권에서벌어지고

있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의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점차 데이터의 원래 소유자인 이용

자에 의한 데이터 통제권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허가

를 득한 사업자(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거

대 플랫폼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역시데이터와관련된주요이슈중

하나이다.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에게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제공하고 개인 맞춤식 서비스 등의 편의성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이용자들은 정보제공은 비용,

서비스 편익은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합리적인정보제공수준을결정해야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 Pangrazio, L., &

Selwyn(2017)는과거와는달리이용자들이그들의데

이터가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활

용되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점검이 필요한 상

황이므로 개인의 측면 및 플랫폼 상업자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

이용자보호측면에서서비스이용자들의개인정보

의 이동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기 위해 정책적 규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JFTC(2017)

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에 가두는 이용자 잠금 현상(lock-in)이

발생할수있는경우, 이용자들은특정서비스내에서

의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다른서비스로옮겨가는것이힘들어진다[17]. 이

는곧바로특정플랫폼이시장을통제할수있는시장

지배력 유지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 잠금 행위는 데이터 수집의

측면에서 플랫폼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강제

적으로 착취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2 알고리즘 투명성
4차산업혁명의등장으로산업전반에인공지능기

술이적용되고있다[21]. 특히인터넷플랫폼의경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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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추천등과같은부분에서인공지능기술은필수로

자리잡았다[22]. 그러나알고리즘에사용되는 데이터에

편재성이 존재하여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

고, 설계및개발하는과정에서개발자의판단이나정

서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

는 등 알고리즘이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

는지알수없다[23]. 따라서알고리즘의공정성을확인

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알고리즘 투명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25].

알고리즘 공정성을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자체가플랫폼사업자의경쟁력을결정하는요소인데,

이를공개하게된다면시장내혁신을저해할수있다

고 주장한다[25]. 또한 투명성과 객관성의 기준이 모호

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공정한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24].

반면, 알고리즘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능과역할을 담당하

게되었기때문에, 이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고적절

한 수준의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

다. 김재완(2019)은인공지능분야의발전으로부터파

생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 편향성, 차별성,

민주성 등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생성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을 통

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6].

EU와 미국 등 주요 국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규

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EU의 경우 2016년 입

법화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4)’ 내에서 알고리

즘과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 인공지

능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백서’를 발행한 뒤 지난 4월, 총 85개의 조항으로 구

성된 ‘AI 규제안5)’을 발표한 바 있다. Goodman &

Flaxman(2017)은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EU의 GDPR은 알고리즘

설계에서 차별을 배제하고 이용자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 평가 프레임워크 설

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27].

4)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eur-lex.eur

opa.eu/eli/reg/2016/679/2016-05-04

5)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s://eur-lex.

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8PC

0368

미국 역시 2020년 4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에서 ‘AI와알고리즘사용에대한지침6)’을발표하여

기업이 AI 및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5

가지사항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국내에서는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AI 추

천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준수할 자율 규범인 기본원칙

및실행원칙을담은 ‘인공지능기반미디어추천서비

스이용자보호기본원칙7)’을발표함으로써 AI 알고리

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

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3 인수합병에 대한 허가
인터넷 플랫폼, 특히 글로벌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

은그들중심의생태계를확장하기위한수단중하나

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들 플

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은 승자독식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새로운 시장 참여자와

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의 혁신 및 효율성

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9]. 2008년부터 2018년까지

Google, Apple, Facebook, Microsoft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400개이상의기업을인수하였으며, 구글-더블

클릭, 페이스북-왓츠앱인수 등일부사례에서는 인수

합병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의가이루어졌음에도 정부

에 의한 제지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9].

Lear(2019)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사례 299건 중 60% 이상이 4년 이내의 신

생기업, 또한대부분이기존서비스및제품과관련성

이 높은 보완재(complement)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28].

규제당국의인수합병심사과정이미비한점은세

계 각국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19년디지털시대를위한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

르게 이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잠재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초기에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6)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https://www.ft

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20/04/using-artifici

al-intelligence-algorithms

7)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5524&f

ilenum=2&dtime=20210630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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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29].

또한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 인수합병 대

상 기업들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진입장벽이 높아

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6월 개회된 G7 회의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는데, 기업의

인수합병 검토 시 경쟁당국은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적된

바있다. 두경쟁업체인수합병으로인한데이터의병

합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접근

을 배제하는 등,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를 가능하

게 하는 시장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데이터의 역할과 특성은 시장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 인수합병 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률적으로 고

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사례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4 인앱결제
인앱결제는 게임 앱의 아이템, 음원 스트리밍 서비

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콘텐츠 결제 등

과같이앱내에서이뤄지는모든결제를의미한다[30].

인앱결제 논란은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대상을 게임에

서 비게임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정책 변화 예고로 시

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있다.

인앱결제논란의가장큰쟁점중하나는인앱결제

의 강제가 앱마켓 운영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인

가의 여부이다.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

에서는 앱마켓 운영사들이 휴대전화 OS를 독점적으

로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앱마켓을 이용하여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끼워팔기’

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31]. 특히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은 외부 지급 결제사와 거래하

지 않는조건으로만 애플리케이션을 앱마켓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플랫폼 운영사의 반경쟁행

위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사에서는 OS

독점은 인앱결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의효용은인앱결제논의의주요쟁점중하

나인데, 앱마켓사업자와반대측모두자신들의주장

이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32]. 인앱결

제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 요율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

져 사실상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30]되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앱마켓 운

용사 측에서는 내역 확인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업무

를한번에처리가능하여소비자를보호할수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수수료요율이 30%인것에대한논쟁도이루

어지고있다. 반대측은수수료의요율이 30%인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33] 있으

나, 앱마켓운영사측에서는해당수수료정책은플랫

폼에서 API 등개발도구를제공하고있을뿐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

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홍보 효과

가 개별 마케팅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앱마

켓 운영사의 주장이다.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공급사에 대한 이용자의

상거래 데이터를 앱마켓 운영사가 독점적으로 획득하

게 된다는 점 역시 인앱결제를 반대하는 큰 이유이다
[34].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광고, 인터넷 검색 등에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사가 다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기존게임에만적용되었던인앱결제가비게임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35]. 하지만 앱마켓 운영사는 2021년 수

수료 요율 인하를 공지하면서 30% 수수료 요율을 적

용받는 100만달러이상의애플리케이션및사업자는

전체의 1% 수준이라면서 시장의 충격을 과대평가하

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5 글로벌 플랫폼 과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

국으로진출함에따라규제마련에있어국가간공조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디지

털세’ 도입 논의이다.

디지털기술기반기업의경제활동증가와함께글

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

두고있음에도이에대한적절한과세가되고있지않

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시작되었다. OECD(2015)는디지털기업에대

한 과세 이슈로써 물리적 장소로 고정사업장을 판단

하는 규정의 적절성 문제,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 대한 소득 과세의 문제, 디

지털재화에대한세목구분문제등을제기하였다[36].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조세회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G20, OECD 등에서협의를거쳐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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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동일하게 15%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G7에

서 합의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플랫폼에서 생성

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OECD, G7 등회의에서데이터와관련사업자를효과

적으로 관리 및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대비 납세

액이과도하게적다는 비판이존재[37]하였으나 OECD

의포괄적이행체계합의적용이후글로벌플랫폼기

업들에게 최대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

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으로는글로벌기업들의매

출액 신고 누락으로 적절한 과세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1월에 개정된 ‘외

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에 자산총액 또는 매

출액이 500억원이상인 주식·유한회사등을포함하여

구글, 넷플릭스페이스북등의글로벌기업국내지사

들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

정된 ‘외부감사법’이후에도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매출액 등이 적절히 공개되

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38]. 매출액

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과세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Ⅲ. 플랫폼 유형에 따른 규제적 고려 사항

플랫폼의가장큰특성은바로양면또는다면시장

이라는 것이다[3-5]. 양면 또는 다면시장이란, 서로 다

른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

호작용을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가치가 간접적으로 네

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

서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유형화할 때에도 다면적

플랫폼 시장의 참여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Ballon & Heesvelde(2011)는 플랫폼의 주요 이해

관계자를이용자와콘텐츠개발자로나누고, 플랫폼이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행사하는 통제성의 유무에 따라

서 중립 플랫폼(Neutral platform), 중개 플랫폼

(Broker Platform), 제공 플랫폼(Enabler Platform),

통합 플랫폼(Intergrator Platform)의 4가지 유형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39]. 그 중에서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 대

한통제가가장많은유형인통합플랫폼유형에대해

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

합 플랫폼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례로 구글의 안드로

이드, 애플의 IOS 등의 OS 서비스플랫폼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Ballon & Heesvelde(2011)의 플

랫폼 통제 유형을 세분화 하고, 앞 장에서 다루었던

플랫폼 논의 사항을 종합하여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

성을높인새로운플랫폼통제유형을제시한다. 플랫

폼 사업자가 통제하고자 하는 플랫폼 통제 유형은 1)

기술 통제, 2) 마켓 통제, 3) 이용자 통제, 4) 데이터

통제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3.1 기술 통제
첫 번째 지배력 남용 행위 유형은 기술 통제이다.

기술 통제는 모바일 OS를 보유함으로써 모바일 플랫

폼생태계를통제하려는행위이다. 스마트폰이활성화

되면서모바일 OS를중심으로한모바일플랫폼의영

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40]. 모바일 OS 플랫폼은 네

트워크 운영자, 단말 제조업체, 콘텐츠 공급자 및 애

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들

과 소통하면서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한다
[40]. 모바일 플랫폼은 GPS를 통한 위치정보, 사용자

개인정보 등 네트워크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콘

텐츠 공급자(CP)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본 기

능을 제공하면서, OS 플랫폼들은 해당 OS 기반으로

제작된 앱은 자신들의 앱 마켓을 통해 유통하도록 강

제하고 있다.

모바일플랫폼은단말제조사와도밀접하게관련되

어 있다. 애플은 단말 제조사임과 동시에 자체 OS를

보유하고있으며, 애플이외의삼성등대부분의단말

제조사들은 모바일 OS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스마

트폰을 생산한다[40,41]. 구글과 삼성이 안드로이드 홍

보를위해긴밀히협력해왔다는것은잘알려져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위를 활용해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

서는 구글이 특정 제조사를 우선시하고, 최신 업데이

트된 OS를우선공급하는등의관행또한문제시되

기도 했다.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약해지기는 했으나, 이동

통신사역시여전히스마트폰의유통채널을보유하고,

앱의 사전 탑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

다. 구글은이동통신사와과금계약(Carrier billing)을

맺은 바 있는데[42], Carrier billing 계약이란 안드로이

드 시장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 요금 청구서를 통

신사 요금 청구에 포함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계약이

다.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을 통해서만 신청

에 대한 결제가 가능했다. 이후에 플랫폼들이 자체적

으로 다양한 간편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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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ype Contet Representative Anti-Competitive Act Business Operators

Technical Control
Have a mobile OS and control

ecosystems ecosystem

Compatibility test delay, app

pre-loaded, update and cool

differential, mutual assistance, etc.

Google, Apple et al.

Market Control

Owns a proprietary app market,

secures proprietary or oligopolistic

status

Exclude competitive services, disclose

app market operational policies,

agreements to ensure the most

favorable national status, priority

exposure to our services, algorithm

transparency (app exposure ranking)

Google, Apple et al.

User Control

User assets (relationships, accounts,

data, etc.) establish their own user

policies and control users'

participation in the platform

Service compatible (multi-homing),

User lock-in

Google, Apple,

Facebook, Kakao, Naver,

Netflix et al.

Data Control

The extent to which one can combine

one's user data with third party

operators to create inference data

To create a data-driven AI model and

sustain service innovation

Data mobility, data opening

(delivery), data collection

infrastructure and manpower

monopoly, M&A

Google, Apple,

Facebook, Kakao, Naver,

Netflix et al.

표 2. 지배력 구분에 따른 반경쟁 행위
Table 2. Anti-Competition Act based on the Type of Control

완화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에 대한 지불 수단은 모바일 OS에 의해

통제받게 된다. 2.4.의 인앱결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모바일 OS는지불결제에대한 OS 플랫폼의영

향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2 마켓 통제
마켓통제는독자적인앱마켓을보유함으로써앱마

켓에서 독점 혹은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마켓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반경쟁 행위이다.

2.2.에서 다루었던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된 논의

가 마켓 통제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앱마켓에서 판매

되는서비스인앱의경우그노출여부와노출순위가

앱마켓의정책및알고리즘에의해통제받게된다. 이

때알고리즘과앱마켓정책의적용과정및적용여부

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되

지않아[22] 시장에대한영향력 자체를앱마켓플랫폼

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2월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43].

Google Play의 이와 같은 조치의 문제점은 앱 등록

거부 등의 조치가 정확한 사유의 설명이 없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를알수없다는것이다. 애플의 App store 역시마찬

가지이다. 이와 같이 앱 노출 여부 및 순위가 사실상

앱 마켓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검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모바일 OS 플랫폼들이

자체제작한앱들을우선노출하고, 경쟁서비스를의

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3.3 이용자 통제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면

서 게시글, 게시글 및 콘텐츠에 대한 댓글 등과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한다[14]. 이용자 통제는 소셜미

디어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이러한 이용자들의 플

랫폼 이용 매커니즘 및 이용자 생성 데이터를 자체적

인 이용자 정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라고할수있다. 예를 들어네이버의댓글정책에 따

르면개인이남겼던댓글내역을다른이용자가한번

에 조회할 수 있다. 부당한 이용 기록이 누적된다면

그 이용자를 플랫폼에서 노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이용자활동을제한할수도있다. 페이스북과같

은 SNS 플랫폼의 경우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

츠를 플랫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검열하고, 부당

한 콘텐츠라고 판단하면 이를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기도 한다.

또한 2.1.에서언급했듯이인터넷플랫폼기업이제

공하는 서비스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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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계정, 개인정보, 플랫폼 내 관계망 등과 같은 이용

자 자산의 이동을 통제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

고자 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14]. 이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 간의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이용자들을 자신의

서비스에 가두는 이용자 잠금(lock-in) 현상을 발생시

킨다[17]. 이때서비스이용자들은원하는경우유사서

비스로이동하는데에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이 강제적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변경한다면, 이용자는서비스이용을중단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용자 후생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3.4 데이터 통제
2.1.에서설명한바와같이플랫폼산업에서데이터

는 핵심 자원이며 산업에서의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

을 결정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통제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2.3에서 논의되었던

인수합병에서 데이터가 고려되는 이유 역시 이 때문

이다.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자체는 경쟁의 관점에서

보았을때문제가되지않지만[17], 부당한데이터접근

방해·데이터 착취·데이터 독점 등과 같이 그 정도가

과도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엣

지 등과 같은 브라우저를 소유한 플랫폼들의 경우 경

쟁 기업들이 자신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

다. 예를들어데이터관리플랫폼(DMP) 기업이쿠키

를사용하여고객의인터넷검색기록을수집할수있

는지 여부는 브라우저의 기능에 따라 다르므로 브라

우저를 제공하는 기업이 쿠키 사용에 대한 규칙을 변

경할 경우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7].

최근의 산업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센서를 통

해 수집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 채널 및 경로는

경제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에

한정되어있다[17]. 또한수집된데이터의활용및분석

에 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로부터 창출하는 가치는 신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넘기에는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를 소유한

플랫폼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획득 채널에 대한 접근

을 거부하는 것은 경쟁업체의 발전을 제한하는 행위

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이후에 데이터 이동성을 제

한하는문제를발생시켜기기소유자즉, 이용자등이

경쟁업체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을 막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

로는 무조건적인 데이터 공개 및 액세스 허용 강요는

오히려 산업의 발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와 데이터 접근에 관련된 규제를 논할 때는 주

어진시장의상황과데이터의특징, 데이터의사용등

에대한면밀한분석이동반되어야한다[14]. 따라서데

이터에 대한 규제적 접근 시에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Ⅳ. 국내 플랫폼 규제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

Ⅲ장에서제시된플랫폼의 4가지유형구분에따르

면 구글과 애플의 경우 기술 통제, 마켓 통제, 이용자

통제, 데이터통제의모든유형의통제력을가지는플

랫폼(예, 구글, 애플)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터넷 플랫

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같은기업들의경

우이용자통제및데이터에대한통제력을가지는기

업들로 구글 및 애플에 비해서는 통제력의 정도가 적

지만, 이용자의후생을저해할수있는유형에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인터넷플랫폼의글로벌패권경쟁을고려하지않

을수없다. 2021년기준, 세계플랫폼시장은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ermes et

al.(2020)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플랫폼을 장악

(American platform domination)하고있고, 중국은자

급자족 플랫폼 경제(a self-sufficient platform

economy)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육성해 왔다고 주

장했다. 반면 EU의 경우 미국의 지배적 플랫폼에 의

한 착취 위험(the risk of exploitation)에 직면하고 있

고, 사실상 EU 자체 플랫폼 공백(the EU’s platform

gap)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44].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간 플랫폼 주도권 싸움은,

2020년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의틱톡 매각과위

챗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

고, 이는 미국이 틱톡 등 중국의 플랫폼을 미리 차단

하여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놓치

지않겠다는강력한메시지로해석할수있다. 이렇듯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44].

한국은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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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써, 미국·중국과 EU의 중간 위치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다음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선전하면서 구글의 점유율이 5%

채되지않았으며[45], 야후의경우국내시장에서철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이 확산되며 2021년 1월

기준 구글 국내 인터넷 검색 엔진 점유율은 40.5%까

지 올랐으며 네이버의 점유율은 52.8%까지 떨어졌다
[45]. 국내 플랫폼이 비교적 동남아시아에서 인터넷 플

랫폼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으나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인터넷플랫폼규제에대한글

로벌논의쟁점과국내플랫폼경쟁력강화라는두가

지측면을동시에고려해서, 국내인터넷플랫폼규제

에 대한 접근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국내플랫폼은규모의경제실현을통해글로

벌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규모의경제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을 장

려할필요가있다. 플랫폼은네트워크효과에의해그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 속도가 가속되며[3-5], 규모와 범

위의경제를활용하기쉬워지고승자가해당시장을독

식(winner-take-all)하는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적 성격을 가진다[8-10].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일

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도 존재하지

만, 아직까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비견할만한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을 갖추

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해외플랫폼에의

한국내시장잠식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국내플랫

폼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

등의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

회또한현재까지는국내시장의경우투자활성화등

을통해그규모를키워나갈필요성을인정하였다. 한

국의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1년주요업무추진계

획의 일부로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를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을제시하는 등[46] 인수합병 시

심사기준을완화하는등의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다.

한편,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같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논의로는 효과적인

적용이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규제 형평성 및 속도 조율을 위

한 글로벌 규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인터넷이 타 국가 대비 이른 시기부터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47-49]. 그 예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규제는

그 진행 과정을 미국, 유럽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한국만의 독특한 플랫폼 규제 사례 중 하

나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들을 국

제적인 논의 채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국

내외플랫폼에대한사회, 국가적기여도를면밀히평

가하고, 그결과를대외적으로공표하는것도국내플

랫폼 경쟁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혁신성, 사회공헌,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이렇듯인터넷플랫폼의

가치를재조명하고이를공개함으로써, 국내이용자들

이 플랫폼 사업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

는것역시시도해볼수있다. 또한이러한평가지표

는플랫폼기업들에게기업본연의업무뿐아니라, 사

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을상기시키고, 시업스스로도사회국가적책무를다

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전적 규제로

이러한 수단을 강제하는 것보다 특정 플랫폼의 영향

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

폼과관련한주요논의사항검토를바탕으로국내인

터넷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국내외에서 국가적으

로 발표한 주요 문건들과 기존 선행 연구 및 관련 기

사들을 검토하여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데이터 역할과 외부

성, 2) 알고리즘 투명성, 3) 인수합병에 대한 허가, 4)

인앱결제, 5) 글로벌 플랫폼 과세.

또한, 본 연구는 인터넷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1) 기술 통제 2) 마켓 통제 3) 이용자 통제 4) 데이터

통제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모든유형의통제

력을 가지는 플랫폼(예, 구글, 애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규제가필요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문제

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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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연구는인터넷플랫폼의글로벌패권경쟁

구도를고려해, 국내플랫폼에대한규제방향성에대

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규제 논의의

흐름과는 달리,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M&A 심사

조건완화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해, 국내상황에맞

는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터넷 플랫폼은 정치, 사회, 경

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인

터넷플랫폼과관련된규제의쟁점역시다양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규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댓글 등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대한 논

의는 제외되어 있다. 둘째, 본 논문은 규제와 관련된

주요쟁점과 찬반 주장에 대한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등다양한국가에

서발행된다양한보고서를참고하고있으나, 실제비

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제대로반영하고 있다

고는 볼 수 없다. 향후 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입장을설문조사등의방법을통해추가로조사하

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규제

적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법학자들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

토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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